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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B캘리포니아 교육부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법률 및 감사국 

[Legal and Audits Division]

2006년 7월 5일
1B구분 프로그램에 대한 불평 안내 책자 (Categorical Programs Complaints Brochure)

본 책자에는 캘리포니아 규정 집 타이틀 5, 4600 ~ 4687 조에서 인정하는 불평 제기 절차와 연락처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불평서란 무엇일까요?

· 불평서란 다음 프로그램에서의 차별이나 연방법 혹은 주 법의 위반을 주장하는 서면 진술입니다. 

· 성인교육 

· 아동 발달 

· 통합 구분 지원(Consolidated Categorical Aid)

· 낙오 학생 방지정책 (영어로는 NCLB로 표기)

· 주 별 보상 교육 

· 영어 미숙 학생을 위한 주 프로그램 

· 학교 발전 

· 10학년 상담 

· 흡연 방지 교육
· 동료 지원 및 평가 

· 학교 안전 및 폭행 방지법 

· 이주자와 아메리칸 인디언 교육
· 식품 영양 서비스 

· 특수 교육 

· 차별
· 괴롭힘
· 공민권 보장 

· 윌리엄스 타협 (Williams Settlement)에 의거하여 교육 자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급한 시설 상태, 교사 결원 혹은 잘못된 교사 배정 등에 대한 고소장을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종류의 불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불평 양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면으로 제출된 불평은 학교측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평인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불평인:

· 지방교육기관에서 불평 절차 안내서를 받고 검토합니다. 

· 지방 교육기관의 불평 절차 안내서에 서술된 절차에 따라 불평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지방 교육기관의 조사관에게 불평 내용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 지방 교육기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결을 위해 15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교육부 (영어로는 CDE로 표기)에 상소장을 제출합니다. 

· 상소장에 CDE에 항소하는 이유, 지방교육기관의 결정이 잘못된 이유, 또 법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항소서류에는 지방교육기관에 제출되었던 원 불평서의 사본 한 부와 지방교육기관에서 내린 결정문의 사본 한 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진상 조사 결정이 잘못되었거나 법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35일 내로 주 교육감 (the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에 재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LEA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지방교육기관:

· 해당 연방 및 주 법규가 준수되도록 합니다.

· 캘리포니아 규정 집 타이틀 5, 4600 ~ 4687 조와 일치하는 불평 방침 및 절차를 채택합니다. 

· 불평서를 접수하고 조사하고 해결할 직원을 선정합니다. 

· 매년 학부모, 교직원, 위원회, 학생 및 다른 관계자에게 지방교육기관의 불평 절차와 지방교육기관의 결정을 상소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통지합니다. 또한 이 통지는 가능한 민법구제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통지는 반드시 (a) 영어로 되어 있거나 (b) 15 퍼센트 이상의 학생들이 쓰는 언어를 주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소인을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합니다. 

· 다음 절차를 실행합니다. 

1. 연방 혹은 주의 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개인, 공공기관 이나 단체는 지방교육기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불평서를 제출합니다.  

2. 차별대우에 대한 불평서는 피해 당사자나 피해 당사자를 대신하는 사람이 지방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불평서는 사건 날짜로부터 혹은 불평인이 차별대우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방교육기관은 당사자들과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비밀로 취급해야 합니다. 

· 불평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불평을 해결하고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교육기관은 불평인에게 불평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방교육기관은 불평인에게 지방교육기관의 서면 보고서 수령 이후 15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CDE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규정집 타이틀 5, 4610 조에 따라 통일 불평 절차에 의해 학생 차별대우 또는 연방 및 주 법규에서 지정한 구분 프로그램, 지방교육기관의 결정에 대한 상소 또는 다른 특정 상황에 관한 불평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권한이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부여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

· 지방교육기관이 불평 UCP 방침을 채택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관리하며 기술을 지원합니다. 

· 적절한 경우 각 불평을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기관에 회부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소장에 제기된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합니다. 

1. 지방교육기관이 60일 안에 행하지 못한 경우
2. 불평인이 사실 혹은 법적으로 지방교육기관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어 상소한 경우 

3. 교육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 조사 중 규정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지방교육기관에 요구합니다. 

· 지방교육기관에 모니터링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규정위반 사항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보고서 수령 후 35일 이내에 SPI 에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불평인과 지방교육기관에 부여합니다. 

· 연방규정 타이틀 34의 파트 76 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관한 캘리포니아 교육부 보고서에 대해 미국 교육부 장관 (the United States Secretary of Education)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불평인과 지방교육기관에 부여합니다. 

통일 불평 절차가 적용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한 연락처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한 연락처 

통일 불평 절차 적용 

	프로그램 
	연락처
	전화번호

	2B성인교육
	성인교육 담당실
	(916) 322-2175

	3B직업/기술 교육
	지역별 직업 교육센터 및 프로그램과 인력개발센터 (Regional Occupational Centers and Programs and Workforce Development Centers)
	(916) 322-5050

	다음을 포함한 아동발달   사항: 

대체결제 
보호 서비스 

캠퍼스
자원 및 소개
카운티 복지
학령기 (Latchkey, 자기보호아동) 

예외적 필요
학령기 학부모 

일반
중증 장애아 

가족 보육가정
주 보육원 

이주자
	아동발달 담당실 
	(916) 322-6233

	다음을 포함한 통합 구분 원조 (Consolidated Categorical Aid)
연방 정부의 재정 원조(Economic Impact Aid)/주 보상 교육(State Compensatory Education)

연방 정부의 재정 원조(Economic Impact Aid)/ 영어 미숙자를 위한 주 프로그램(State Program for students of Limited English Proficiency)

낙오 학생 방지정책  타이틀 I-VI (NCLB)

학교 발전
10학년 카운슬링
흡연 방지 교육 (TUPE)

동료 지원과 평가 (PAR)

학교 안전 및 폭력 예방 법
	구분 프로그램의 불평 관리 부서 (Categorical Programs Complaints Management unit)
	(916) 319-0929

	4B이주자와 아메리칸 인디언 교육
	이주자와 원주민 및 국제 담당실 (Migrant, Indian, and International Office)
	(916) 319-0851

	5B식품영양 서비스
	식품영양 서비스 부서
	(916) 445-5508

	6B특수교육
	절차적 보호사항과 추천 서비스 부서(Procedural Safeguards and Referral Services unit) 
	(800) 926-0648

	서비스
	연락처
	전화번호

	7B시설 
	학교 시설 기획 부서 (School Facility Planning Division)
	(916) 322-2470

	다음을 포함한평등기회 담당실 (Office of Equal opportunity)

차별
괴롭힘
공민권 보장
	평등기회 담당실 
	(916) 445-9174


통일 불평 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프로그램의 불평 관리 부서 (Categorical Programs Complaints Management Unit)

[Categorical Programs Complaints Management Unit]

캘리포니아 교육부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5901

전화 (916) 319-0929

다음 웹사이트 HUhttp://www.cde.ca.gov/re/cp/ucUH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NOTE TO LOCAL EDUCATIONAL AGENCIES (LEAS): As a form of assistance to LEAs,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CDE) offers this translation free of charge. Because there can be variations in translation, the CDE recommends that LEAs confer with local translators to determine any need for additions or modifications, including the addition of local contact information or local data, or modifications in language to suit the needs of specific language groups in the local community. If you have comments or questions regarding the translation, please e-mail the Clearinghouse for Multilingual Documents (CMD) at HUcmd@cde.ca.govUH.]
